
삼경아 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한 

의견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6년 1월 10일  부천시장 제출

  나. 회부일자 : 2006년 1월 10일

 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 ◦ 제12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건설교통 원회(2006년 1월 18일)  

상정․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

   (제안 설명자 : 건축과장 윤 석 )

  □ 제안사유

   ○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44번지 일원의 삼경아 트(공동주택 363세 , 

상가 15세 )는 공(1984년)된지 20년이 경과된 노후아 트로서 

2004년 정 안 진단 결과 D등 으로 정

   ○ 건축물의 노후․불량화로 인하여 건축물의 구조 ․기능  결함, 건

축물의 보수․보강에 드는 비용의 경제 인 측면, 도시 미 의 해 

등 많은 문제 을 내포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  

   ○ 노후․불량 건축물이 상 구역안의 건축물 체에 해당하며, 구역 

면 은 21,997㎡으로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지정요건(구

역 면  : 10,000㎡ 이상, 노후․불량건축물 비율 : 66.7%이상)에 해당

   ○ 다수의 조합원이 재건축을 희망하고, 기존 노후화된 주택지를 체계

이고 효율 으로 정비하되 도로, 공원 등 정규모의 정비기반시설

을 확보하고 쾌 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재건축 정비구역으

로 지정하고자 함



   ○ 『도시 주거환경정비법』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

견을 청취하고자 함

  □ 주요골자

   ○ 오정구 원종동 144번지 일원(부천삼경아 트) 21.997㎡(약 6,654평)에 

하여 『도시 주거환경정비법』상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주민이 조

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 임

   ○ 주용도는 공동주택(아 트)으로 공원,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  

도시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쾌 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도시기능을 

회복하여 지역발 에 기여코자 함

  □ 건축계획(안)

구  분 계 일반 임대주택 비고

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
건
축
규
모

대지면적(㎡) 21,997.0

건축면적(㎡) 20,000

연면적
(㎡)

계 73,335.94 70,476.16 2,338.33

지상
면적

46,162.82 44,680.37 1,482.45

지하
면적

26,651.67 25,795.79   855.88

건폐율(%) 21.69

용적률(%) 230.81 223.40 7.41

세대수
439세대

 22평형(3세대), 23평형(107세대), 25평형(55세대),
 32평형(165세대), 34평형(83세대), 46평형(26세대)

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

최고높이 15층(57.50m)

주차
시설

법정대수 519대

계획대수 527대

 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삼경아 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

  나. 정비구역  면

    1) 정비구역 지정조서

지정
구분

사업의
구  분

구역의 명칭 위치 면   적 비고

신규 주택재건축정비사업
삼경아파트

주택재건축 정비구역
부천시 오정구

원종동 144번지 일대
21,997㎡



    2) 정비구역 결정 사유서

     ○ 부천시 원종동 144번지 일원의 삼경아 트(공동주택 363세 , 상가 

15세 )는 공(1984년)된지 20년이 경과된 노후아 트로서 2004년 

정 안 진단 결과 D등 으로 정

     ○ 건축물의 노후․불량화로 인하여 건축물의 구조 ․기능  결함, 

건축물의 보수․보강에 드는 비용의 경제 인 측면, 도시 미 의 

해 등 많은 문제 을 내포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  

     ○ 노후․불량 건축물이 상 구역안의 건축물 체에 해당하며, 구역 

면 은 21,997㎡으로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지정요건

(구역 면  : 10,000㎡ 이상, 노후․불량건축물 비율 : 66.7%이상)에 해당

     ○ 다수의 조합원이 재건축을 희망하고, 기존 노후화된 주택지를 체

계 이고 효율 으로 정비하되 도로, 공원 등 정규모의 정비기반

시설을 확보하고 쾌 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재건축 정비

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

  다. 토지이용계획

     ○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형태와 상지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 심의 

토지이용구상

     ○ 상지 주민의 편의 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

구   분 명   칭
면 적

비율(%) 비고
㎡ 평

도시
관리계획

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1,997 6,654 100.0  변경사항 없음

용도지구
최고고도지구 21,997 6,654 100.0 57.86m

일반미관지구 161 4.9 7.3
대로2-5호선변

: 폭 30m

택지 및
공공시설

(도시계획시설)

계 21,997 6,654 100.0

주택용지 20,000 6,050 90.9
공동주택 및 
부대복리시설

공공시설
용지

소     계 1,997 604 9.1

도     로 483 146 2.2
중로1-16호선,
소로 2-40호선

공     원 1,514 458 6.9 어린이공원ⓐ



  □ 련근거

   ○ 도시 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1항 내지 4항  동법시행령 제11조

3. 주요질의  답변요지

질              의 답              변

○ 주민 동의 비율에 있어 법 용 사항과

   실제 주민동의를 받은 비율은 ?

○ 공원 조성 면 과 어린이 공원 조성과

   기부체납에 하여 ?

○ 주차장 시설이 지상보다는 지하로 건설

   하고 지상에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

  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?

○ 세입자 책은 무엇인지 ?

○ 련규정에는 70%이상이며 주민동

   의는 75.1% 받았음.

○ 어린이 공원 조성 면 은 1,550㎡

   이며 조성후 시에 기부 체납하게

   되어 있고 체 비 10%정도이며

   이에 따른 용 률 상향은 20%이나

   고도 제한에 의거 15층까지 건축

   하게 되어 있음.

○ 법  주차 수는 519 이나 주차장

   건설계획은 527 로써 지상에는 장

   애인 주차구역 8 를 확보하고 나

   머지 주차장은 지하로 건설하게

   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공원이나 필요

   시설로 건립할 계획임.

○ 본격  사업추진이 시행되면 조합

   측에서 세입자 책을 논의할것임.

4. 토론요지

   가. 찬성토론 : 없  음

   나. 반 토론 : 없  음



5. 심사결과 

   ○ 찬성의견 채택

6. 소수의견의 요지 

   ○ 없  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 

   ○ 없   음

8. 붙임서류 : 의견서 1부



삼경아 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한 의견서

의안번호 제479호  안건명
 삼경아 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
 한 의견안 

제 출 자 부천시장
 의  결  제124회 부천시의회 (임시회)

 연월일  제2차 본회의(2006. 1. 20)

삼경아 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한 의견안

 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44번지 일원에 치한 삼경아 트는 공된 지 20년

이 경과었고 정 안  진단 결과 D  정을 받은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 거

주민의 안 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정비구역 면  21,997㎡에 해 재건축사

업이 필요한 지역임.

  한 삼경아 트 다수 조합원이 재건축을 희망하여 기존 노후화된 주택

지를 체계 이고 효율 으로 정비할 뿐만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 공

원 등을 정하게 확보하여 쾌 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친환경 인 재건축

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.

2006.  1.  20

부천시의회 의장


